
- 6 -

  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‧토석채취‧공작물설치‧토지분할‧물건적치)

○ 개요 :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 또

는 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

○ 법적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

○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
구분 법정 사항 사전심사청구

처리기간 15일 10일

구비서류

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

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⑵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

석채취인 경우에 한함

⑶ 설계도서(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)

⑷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

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)

⑸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

공공시설의 종류, 세목,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

역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)

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

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

그 예산내역서(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)

⑺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

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

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⑵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(현장 위치도, 실측도, 

경사도, 공사계획서 등)

⑶ 설계도서

⑷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(건축물의 건축

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)

⑸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

공공시설의 종류, 세목,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

역서(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)

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

해방지, 환경오염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

예산내역서(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한다)

⑺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

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

